
■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[별지 제9호서식]

평가단위별 평가결과
(제20조 관련)

 ○ 평가단위명 :

 ○ 평가대상자 직종 :

 ○ 평가기간 : 20  .  .  .부터 20  .   .   .까지

순위 등급 성명 근무부서 담당직무 평가자 원점수 비고

 ※ 작성요령

  ○ 평가단위명 : 시설관리사, 보안원, 미화원, 연구원 등

  ○ 평가대상자 직종 :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내부과제연구원, 외부과제연구원 등

  ○ 등급은 4개 단계(상, 중, 하, 최하)로 부여하되, 등급의 배정비율은 평가 인원수별로 

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 사용하는 구간별 배정비율을 적용한다.

  ○ 평가자 원점수는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 점수를 기재한다.

  ○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

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    - 평가대상자가 담당하는 직종의 조직내 비중, 평가대상자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, 조직에 

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.

    - 동일한 평가대상 직종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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